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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May 13, 2026 

[TSI Insight] 트럼프 행정부의 新관세 전략: 제301조 

조사 진행과 기업의 대응 

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 행정명령을 통해 IEEPA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습니다. 1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를 근거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0% 임시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제122조 

관세는 최대 150일, 최대 15%라는 제한이 있어, 의회에서 별도로 연장되지 않는 한, 2026년 

7월 24일 만료될 예정입니다.2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까지 기간 제한이 없고 세율 상한도 

없는 1974년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3 

이런 배경 하에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는 2026년 3월 11일과 12일 연이어 두 건의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4 

한국은 두 조사 모두의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어 기업은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두 조사의 주요 내용과 진행 현황, 그리고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1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2.23.일자 뉴스레터([TSI Insight]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미국 

관세정책의 재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안 원문(링크). 

3 Inside US Trade (2026.4.27). “USTR holds Section 301 hearing on forced labor policies”. 

4 USTR (2026.3.11).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USTR (2026.3.12). “USTR Initiates 60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Failures to Take 

Action on Forced Labor”.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DateFrom=&searchDateTo=&orderBy=orderByNew&pageIndex=9&whichOne=NEWSLETTER&menuType=law&lawNo=&expertNo=&newsletterNo=6468&memberNo=&fieldNo=&lang=ko&logFunction=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OMPS-10384/pdf/COMPS-10384.pdf#page=14
https://insidetrade.com/week-trade/ustr-holds-section-301-hearing-forced-labor-policies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march/ustr-initiates-section-301-investigations-relating-structural-excess-capacity-and-production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march/ustr-initiates-section-301-investigations-relating-structural-excess-capacity-and-production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march/ustr-initiates-60-section-301-investigations-relating-failures-take-action-forced-labor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march/ustr-initiates-60-section-301-investigations-relating-failures-take-action-forced-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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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내용 

1. 제301조 과잉생산 조사5 

(1) 조사 개요 

USTR은 2026년 3월 11일 16개 교역 대상국의 제조업 분야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에 관한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한국은 중국, EU, 일본, 인도, 베트남 등과 

함께 대상국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업종은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 장비 등 21개 분야로, 한국의 주력 수출 업종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USTR은 

대상국들이 국내외 수요와 무관하게 생산 능력을 확장하여 대규모 무역 흑자와 과잉 생산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 제조업의 생산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합니다. 

(2) 조사 일정 및 진행 현황 

• 2026년 3월 11일: 조사 개시, 각국 정부에 협의 요청 

• 2026년 4월 15일: 서면 의견 제출 마감 

• 2026년 5월 5~8일: 공청회 개최 완료 

• 2026년 5월 15일: 사후 반박 의견 제출 마감 

• 2026년 7월 초: 국가별 관세 항목 초안 발표 예상6 

• 2026년 7월 24일: 최종 관세 부과 목표 시점 

(3) 한국 정부의 주요 참여 내용 

산업통상부는 2026년 4월 15일 USTR에 공식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의 제조업 정책이 

구조적 과잉생산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정부는 ① 한국의 수출 가격은 

비시장적 개입 없이 국내외 시장 가격과 연동되어 있고, ② 설비가동률은 정부 지시가 아닌 

수주와 시장 수요에 의해 결정되며, ③ 특히 조선 분야의 경우 수요가 공급 능력을 초과하여 

수주잔량이 수년 치에 달하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017~2024년 한국이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 누적액 기준 최대 투자국이었으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과잉생산이 아닌 

 

5 Federal Register (2026.3.17).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Certain Economie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3.13.일자 

뉴스레터([TSI Insight] 美 무역대표부,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Section 301 조사 개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Energy Workforce & Technology Council (2026.5.6). “EWTC President Tim Tarpley Testifies Before USTR on Section 301 

Investigation”.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3/17/2026-05214/initiation-of-section-301-investigations-acts-policies-and-practices-of-certain-economies-relating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3/17/2026-05214/initiation-of-section-301-investigations-acts-policies-and-practices-of-certain-economies-relating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searchCondition=&searchKeyword=301&searchDateFrom=&searchDateTo=&orderBy=orderByNew&pageIndex=1&whichOne=NEWSLETTER&menuType=law&lawNo=&expertNo=&newsletterNo=6509&memberNo=&fieldNo=&lang=ko&logFunction=
https://energyworkforce.org/ewtc-president-tim-tarpley-testifies-before-ustr-on-section-301-investigation/
https://energyworkforce.org/ewtc-president-tim-tarpley-testifies-before-ustr-on-section-301-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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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공급망 심화·통합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한국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neither appropriate nor necessary)”고 결론 내려줄 것을 USTR에 

요청하였습니다.7 

특히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에 직접 출석하여 구조적 과잉생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산업 구조가 시장 경제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과잉생산 품목에 대한 자발적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제조업 분야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8 

한편, 공청회에서는 미국 철강협회가 한국의 수출 촉진 인센티브가 제232조 관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지목하였고, 철강제조업협회도 한국을 철강 과잉생산 

우려국으로 거론하는 등 한국이 미국 업계의 주요 문제 제기 대상으로 거론되고 

보도되었습니다.9 

2. 제301조 강제노동 조사10 

(1) 조사 개요 

USTR은 2026년 3월 12일 60개 교역 대상국에 대한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기준 미국 수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들이며, 한국은 

49번째 조사 대상국으로 포함되었습니다.11 

조사의 핵심 질문은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USTR은 각국의 행위·정책·관행이 “정당화할 수 없거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unjustifiable,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이고 미국 통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하며, 긍정 판정 시 추가 관세 부과 등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12 

 

7 USTR Comments Portal, Docket No. USTR-2026-0067(링크). 

8 마켓인 (2026.5.6). “한국, 美USTR 공청회서 "과잉생산 해당 없다"…시장경제 원칙 강조”; 연합뉴스 (2026.5.5). “美USTR, '301조 과잉생산 조

사' 공청회…韓, 의견 개진 예정”; 팩트인뉴스 (2026.5.6). “정부, 美 301조 공청회 개시…한국 과잉생산 반박”.  

9 USTR (2026.5.4). “Public Hearings Regarding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Inside US Trade 

(2026.5.8). “Steel, aluminum reps press for Section 301 remedies on China, elsewhere in overcapacity probe”; Schagrin Associates 제

출 의견서(링크); AISI 제출 의견서(링크). 

10 Federal Register (2026.3.17).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s of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Various 

Economies Related to the Failure To Impose and Effectively Enforce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11 USTR (2026.3.13). “Fact Sheet: USTR Initiates 60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Failures to Take Action on Forced Labor”. 

12 Inside US Trade (2026.4.27). “USTR holds Section 301 hearing on forced labor policies”. 

https://comments.ustr.gov/s/commentdetails?rid=D7P66TM937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4693686645446296
https://www.yna.co.kr/view/AKR20260505000500071
https://www.yna.co.kr/view/AKR20260505000500071
https://www.fact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38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may/public-hearings-regarding-section-301-investigations-relating-structural-excess-capacity
https://insidetrade.com/daily-news/steel-aluminum-reps-press-section-301-remedies-china-elsewhere-overcapacity-probe
https://comments.ustr.gov/s/commentdetails?rid=GT39TYMTPD
https://steel-media.s3.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6/04/23221556/AISI-Comment-Letter-to-USTR-RE-Section-301-Excess-Capacity-and-Production-Investigation.pdf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3/17/2026-05151/initiation-of-section-301-investigations-of-acts-policies-and-practices-of-various-economies-related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3/17/2026-05151/initiation-of-section-301-investigations-of-acts-policies-and-practices-of-various-economies-related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3/17/2026-05151/initiation-of-section-301-investigations-of-acts-policies-and-practices-of-various-economies-related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26/march/fact-sheet-ustr-initiates-60-section-301-investigations-relating-failures-take-action-forced-labor
https://insidetrade.com/week-trade/ustr-holds-section-301-hearing-forced-labor-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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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일정 및 진행 현황 

• 2026년 3월 12일: 조사 개시, 각국 정부에 협의 요청 

• 2026년 4월 15일: 서면 의견 제출 마감 

• 2026년 4월 28~29일: 공청회 개최 완료13 

• 2026년 5월 6일: 사후 반박 의견 제출 마감 

• 2026년 7월 24일: 최종 관세 부과 목표 시점 

(3) 한국 정부의 주요 참여 내용 

산업통상부는 2026년 4월 15일 공식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의 강제노동 금지 법집행 

체계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① 형법·근로기준법·선원법상 

강제노동 명시적 금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협약(제29호) 비준, 한미 FTA 노동챕터상 

강제노동 금지 의무 이행 등 포괄적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② K-ESG 가이드라인,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DS) 도입 추진, OECD 다국적기업 행동지침 이행 등 민간 부문의 

공급망 실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③ 2025년 11월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서 양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 차단을 포함하여 전 세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한국의 행위·정책·관행은 

제301조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결론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14 

공청회에서 일부 대상국 정부 대표자들도 자국의 강제노동 금지 법집행 체계가 충분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멕시코는 “USTR의 주장은 제301조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인도네시아는 “USTR의 주장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고 보도됩니다.15 

3. 제122조 관세 만료 일정 및 향후 전망 

현재 부과 중인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관세는 오는 2026년 7월 24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2026년 5월 7일 Oregon v. 

Trump 등 병합 사건(Oregon et al. v. United States; Burlap & Barrel, Inc. et al. v. Trump)에서 

 

13 USTR (2026.4.24). “Public Hearings Regarding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Failures to Take Action on Forced Labor”. 

14 USTR Comments Portal, Docket No. USTR-2026-0133(링크). 

15 Inside US Trade (2026.4.27). “USTR holds Section 301 hearing on forced labor policies”.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april/public-hearings-regarding-section-301-investigations-relating-failures-take-action-forced-labor
https://comments.ustr.gov/s/docket?docketNumber=USTR-2026-0133
https://insidetrade.com/week-trade/ustr-holds-section-301-hearing-forced-labor-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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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16 

CIT는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나 경상수지 적자가 제122조상 관세 부과 요건인 “국제수지 

적자(balance-of-payments deficits)”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장기적 무역 

불균형만으로는 제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CIT는 관세 환급 및 향후 징수 금지의 효력을 Burlap & Barrel, Basic Fun 및 워싱턴 주에 

한정하고, 모든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전국적 집행금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원고들이 아닌 일반 수입자에 대해서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122조 관세가 

계속 징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정부의 항소, 집행정지 여부 및 상급심 판단에 따라 

관세 부과·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7  

CIT의 판결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CIT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패소하더라도 최종심인 연방대법원까지 사안을 끌고 갈 것입니다. USTR은 

7월 말 이전에 제301조 조사결과를 내놓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IEEPA 

상호관세를 대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계는 제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의 

시시비비를 다투는 사법부의 시계보다 더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III. 시사점 

IEEPA를 근거로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라는 이름의 차별적 관세장벽을 쌓고, 상대국의 

시장개방과 미국으로의 대규모 투자 유치무역을 이끌어 내었던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상호관세 불법 판정 이후 기존의 무역합의가 무너지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 후 물가 상승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미국 경제를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모면하려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무역합의를 

유지하고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추가로 더 압박해야 합니다. USTR의 제301조 조사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고 분석되어야 제대로 된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301조에 따른 

관세는 기간 제한이나 세율 상한이 없어 사실상 항구적 관세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더 큰 불확실성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과잉생산 조사 대상 업종 기업은 제301조 관세 부과시 영향 분석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선박, 자동차, 철강, 태양광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업종이 대거 포함되어 

 

16 CIT (2026.5.7). State of Oregon, et al. v. United States, et al.; Burlap and Barrel, Inc., et al. v. United States, et al., Slip 

Op. 26-47, Court Nos. 26-01472-3JP, 26-01606-3JP(링크). 

17 Snell & Wilmer (2026.5.8). “More Tariff Refunds, Not So Fas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Strikes Down Section 122 

Tariffs — But Relief Is Limited to Plaintiffs”. 

https://www.cit.uscourts.gov/sites/cit/files/26-47.pdf
https://www.swlaw.com/publication/more-tariff-refunds-not-so-fast-court-of-international-trade-strikes-down-section-122-tariffs-but-relief-is-limited-to-plaintiffs/
https://www.swlaw.com/publication/more-tariff-refunds-not-so-fast-court-of-international-trade-strikes-down-section-122-tariffs-but-relief-is-limited-to-plaint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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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특히 공청회에서 한국 철강·강관 업계가 미국 업계의 주요 문제 제기 대상으로 

거론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업종은 제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각사의 대미 수출 규모, 관세 부과 시 가격 경쟁력 변화, 관세 

전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기존 제232조 관세와의 중첩 부과(stacking)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둘째, 강제노동 조사의 실질 목적을 냉정하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1930년 관세법 

제307조에 따라 강제노동 수입 금지 규정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해 

온 사례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이번 강제노동 조사는 실질적인 강제노동 규제보다는 IEEPA 

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18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지만,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관련 리스크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7월 24일을 기준점으로 삼아 시나리오별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두 조사의 공청회는 마무리되었지만, 과잉생산 조사의 사후 반박 의견은 2026년 5월 

15일까지 제출이 가능하고, 7월 초에는 국가별 관세 항목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USTR이 구체적인 조치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2018년 중국에 대한 제301조 관세 

사례와 같이 개별 품목 제외(exclusion) 신청 창구가 개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19 기업들은 

내부 시나리오 플래닝과 함께 향후 일정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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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ayer Brown (2026.3.20). “New Section 301 Investigations on Countries Regarding Manufacturing Overcapacity and 

Forced-Labor Enforcement”. 

19 USTR (2018.7.6). “USTR Releases Product Exclusion Process for Chinese Products Subject to Section 301 Tariffs”. 

mailto:byungil.choi@bkl.co.kr
mailto:jeena.kim@bkl.co.kr
https://www.mayerbrown.com/en/insights/publications/2026/03/new-section-301-investigations-on-countries-with-manufacturing-overcapacity-and-forced-labor-enforcement
https://www.mayerbrown.com/en/insights/publications/2026/03/new-section-301-investigations-on-countries-with-manufacturing-overcapacity-and-forced-labor-enforcement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july/ustr-releases-product-exclusion

